
보험약관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 여행자 지킴이 보험 / 차이나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께

차티스의여행보험을이용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당사는전세계 160개 이상의국가및관할지역에지점망을갖고있으며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완벽한차티스의보상
조직망을통하여현지에서신속하게처리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앞으로도신속한보상서비스로보답하는당사의해외여행보험을계속이용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 이 보험청약의
내용, 보험청구의절차등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으시면당사본·지점또는대리점에문의하여주십시오.
아무쪼록즐거운여행이되시기를바랍니다.

To all Chartis Offices and Claim Agents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Insured with u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tated,

against such benefits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s.

If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involved in an accident or any other occurrence which gives rise to a claim

hereunder and is in a position to prove it conclusively, please settle and pay such claim on our behalf.

kindly assist the holder in every possible way.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관련금융서비스는제휴
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
실수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대한정보의제공·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
(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인프라를해하고, 금융회사의업무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
는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대한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02) 2260-6939
▶홈페이지 :  http://www.chartis.co.kr

※단,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나. 위의신청과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관리보

호인또는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NAME) 성 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혈액형(BLO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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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02) 2260-6964/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
럴빌딩18층차티스(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한국지사) 손해보험부준법감시부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 (02) 3702-8679/서울 종로구수송동 80 코리안리빌
딩6층법무회계팀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 (02)3145-711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
원신용정보업팀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
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신용용정정보보 제제공공사사실실 통통보보 요요구구권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의2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신용용정정보보 열열람람 및및정정정정 요요구구권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감위에시
정요청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
가정보, 한국개인신용등)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정보업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트래블가드 한국어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 4
2. 사고발생시 보험금청구 절차 및 요령 …………… 5
3. 해외에서의 병원이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5 
4. 차티스해외보상망 …………………………………… 7
5. 의사에게 서류 청구시 필요한 외국어…………… 12
6. 외상 및 질병에 관한 용어………………………… 13
7 세계각국의 시차표 ………………………………… 13
8.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 여행자 지킴이 보험 /

차이나여행보험 보통약관………………………… 14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 …… 20
트래블가드 차이나 여행보험
Medical Service 추가약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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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46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47
휴대품손해 담보 특별약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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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에상해, 질병 등으로어려움을당할때언제든지아래트래블가드의긴급지원서비스에연락주시면 24시간
연중무휴한국어로상담을해드립니다.

1. Direct 수신자 부담 전화(Toll Free)
북 미 : 1-800-358-2759

2. 교환수를 통한 수신자 부담전화(Collect Call)

위 1.의 Direct 전화가 불가능한지역은해당국의교환수를불러아래의 24시간긴급지원서비스번호를착신번호
(Collect Call)로 요청하시면됩니다.
+ 82-2-3140-1788

트래블가드 서비스내용트래블가드 한국어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중국(상해이북)
중국(상해이남)
타이완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0800-442806
0800-181-8718
0800-83-7251
800-821-3013
0800-89-5874
800-876976
001-803-822-0074
00531-82-2018

10800-821-0113
10800-382-0113
00801-22-2235
001-800-822-1012
0800-91-0031
1-800-1821-0247
1-800-143-266
800-96-2303

1. 여행 전 지원 안내 서비스
(Pre-Trip Assistance Service)

가. 비자 및 기상정보에관한서비스제공
나. 장거리 여행에대비한검역과건강상

위험에관한정보및자료제공

2. 의료지원 안내 서비스
(Medical Assistance Service)

가. 의료 지원을받기위한방법제시
나. 현지의사, 의료기관안내
다. 현지 의사와의의사소통보조
라. 현지 의사와의진료예약알선
마. 현지병원입원수속알선
바. 한국어 가능한병원안내

3. 여권 및 휴대품 도난시 안내 서비스
(Lost Passport & Baggage Service)

여행중여권이나수하물분실시이를회수
하기위한절차또는방법안내

4. 법률지원 안내 서비스
(Legal Service)

법률상담자소개법률상담자소개

5. 일반지원 안내 서비스
(General Assistance Service)

가. 긴급 사항발생에대비한긴급통신의
중추기관역할수행

나. 여행 알선업무통역및영사관련업
무를위한서비스와접촉방법에관한
조언

6. 긴급 항공권 안내 서비스
(Emergency Ticket Service)

항공권호텔예약을위해 24시간 긴급
여행정보서비스제공

차티스의여행보험가입자라면서비스가능범위내에서어느분이라도긴급지원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단, 서비스 내용이외의것은이용할수없으며가입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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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병원이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국가별 병원이용 및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다르니 아래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www.travelguard.c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 미국 최대 의료보험 네트워크인 UnitedHealthcare 협력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병원이용 전에 필히 네트워크병원을 검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응급상황에는 긴급지원서비스 1-800-358-2759로 전화)

▶ 필히 보험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이용 절차
① UnitedHealthcare협력병원을 검색(https://www.myuhc.com) 한다. 
②“select a plan”menu에서‘UnitedHealthcare Options PPO’선택
③보험카드를지참하고검색한협력병원에가서차티스의여행보험가입고객임을알리고보험카드를제시

하면병원에서는피보험자확인절차를한다 (병원에서보험카드에적혀있는UHI 전화번호로전화함)
④ 확인절차를 마친 후 피보험자께서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⑤병원비는 병원에서 차티스(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로 직접 청구하므로 별도의 보험

금 청구서를 작성,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캐나다 및 기타국가

▶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후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납부하고 차티스(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
사)의 북미클레임사무소 / 서울손해사정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우편송부 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① 캐나다 클레임

Chartis International
ATTN : KOTA Claims
32 Old Slip, 6th Floor, New York, NY 10005, USA
Tel : 1-800-358-2759

② 기타 지역 클레임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 14층 차티스(아메리칸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손해사정부 FTU팀 (우편번호100-712) 
Tel : 1644-9002 



3. 보험금청구구비서류 4. 의료비지불보증(Guarantee of Payment) 서비스이용안내

▶ 약관에 정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보
증 신청할 수 있다.

- 상해로 입원한 경우
- 지불보증 제외의 경우: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만성
간염, 골다공증 및 뼈 관련질환, 신부전증(신증후군),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치매 및 신경정신과 질
환, 에이즈, 의료비를 비례 보상하는 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질병치료 면책금액, 자동차 사고로 입원

▶ 지불보증 서비스 이용절차
- 트래블가드 긴급지원 서비스 센터 (+82-2-3140-1788) 로 전화하셔서 의료비 지불보증 신청 및 의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제한국가
- 일본, 개발도상국, 일부 후진국
- 중국의 경우에도 계약되지 않은 병원은 제한될 수 있다.

특별비용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 지출된 비용의명세서및영수증 현지구비
카드사용액(상해사망)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따라) 현지 구비

여권분실담보 재외공관에서발행한여행증명서 현지구비

노트북담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 경찰확인서 원본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항공사사고접수서 지급내역서 또는 보상불
가 확인서

현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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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 경찰확인서 원본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
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항공사사고접수서 지급내역서 또는 보상
불가 확인서

현지구비

배상책임
대인
대물

제3자의진단서및치료비영수증
손해증빙서류및손상물수리견적서

현지구비
현지구비

사고의종류
공 통

상해
(질병)

사망

치료비

해외교통
사고시

필요한서류
보험증권사본,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본인 명의통장사본,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화장시 화장증명서, 대사관 확인서, 사망전 발생된 치료비영수증, 진료기
록부, 피보험자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제적등본)
위임장(필요에따라)

의사소견서(진단서), 인근주민확인서(필요한경우), 치료비및약대영수증원본(카드영수증불가)

경찰신고확인서, 자동차보험회사 대인처리 또는 자손처리 지불내역서, 변호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이름
과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서류,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불능시 면책사유서 및 치료
비영수증 원본(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전액보상시 실손보상원칙에 의거 보상불가하나 지급된 금액부족
으로차액발생시차액분만보상가능)

비 고

현지구비

현지구비

현지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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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PARA REPRESENTACIONESY

MANDATOS

EN LA ARGENTINA, S.A

TTE. GRAL. J.D. PERON 646

PISO 4

1038 BUENOS AIRES,

ARGENTINA

AUSTRALIA
(Sydney)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Level 10 

22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Melbourne)

549 St. Kilda Road

Melbourne, Victoria, 3004

Australia

(He ll handle Korea claim

service for Mr Tonkin Peter of

Sydney from Sept.05.2002)

AUSTRIA
AIG EUROPE S. A.

VERSICHERUNG

DIREKTION FUR OSTERREICH

RENNGASSE 1

P. O. BOX 141

A-1010 VIENNA, AUSTRIA

BELGIUM

AIG EUROPE S. A on 21st,

June 2002 to Boulevard de la

Plaine 11

1050 Bruxelles

BERMUDA
AMERICAN INTERNATIONAL 

COMPANIES

AMERICAN INTERNATIONAL

BUILDING

29 RICHMOND ROAD

PEMBROKE 534

P. O. BOX 152

HAMILTON 5, BERMUDA

BRAZIL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REPRESENTACOES, SA

AV. ALMIRANTE BARROSO, 52

14TH FLOOR

C. POSTAL 1893-CEP 20031

RIO DE JANEIRO, BRAZIL

MR. FLAVIO DEFANTE

AV. EUSEBIO MATOSO, 1385

SAO PAULO, SP BRAZIL

CEP. : 05423-180

BULGARIA
C/O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CENTRAL & EASTERN

EUROPE RENNGASSE 1

P. O. BOX 141

A-1010 VIENNA, AUSTRIA

CANADA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NEW YORK REGIONAL

80 PINE STREET, 8TH

FLOOR 

NEW YORK, NY 10005

KOTA Claims

AIU INSURANCE COMPANY

HMSA CENTER - 1st FLOOR

818 KEEAUMOKU STREET

HONOLULU, HAWAII 96814

P. O. BOX 1710, HONOLULU,

HI 96806-1710

JOHN MULLEN & CO., INC.

INSURANCE ADJUSTERS AND

INVESTIGATORS

677 ALA MOANA BLVD. SUITE

910

HONOLULU, HAWAII 96805

CHINA, PEOPLES
REPUBLIC OF
(BEIJING)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RM 3306, JING GUANG

CENTRE

BEIJING  100020, CHINA

(SHANGHAI)
AIA SHANGHAI, CHO

Operation, 6F, AIA Building 17

Zhong Shan, 200002 CHINA

(GUANGZHOU)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CO., LTD.

13F GUANGFA BANK CENTRE

83 NONGLIN XIA ROAD

GUANGZHOU, 510080, CHINA

COLOMBIA
LA INTERAMERICANA,

COMPANIA DE EDIFICIO LA

INTERAMERICANA DE

Chartis 해외보상망

클레임오피스 연락을 원하는 경우에는 트래블가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 센터 국가별 수신
자부담전화또는교환수를통한수신자부담전화(82-2-3140-1788)로연락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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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UROS 

CALLE 78, NO. 9-57, PISO 12

BOGOTA, COLOMBIA

CZECH REPUBLIC
AIG CZEHC REPUBLIC

Pojistovna, a.s.

V Celnici 4, Prague, 11000

Czech Republic

DENMARK
AIG EUROPE S. A. 

47 NYROPSGADE

DK 1602 COPENHAGEN,

DENMARK

ECUADOR
AIG METROPOLITANA CIA DE

SEGUROS Y REASEGUROS S. A.

AVENIDA BRASIL NO. 293 Y

ANTONIO GRANDA CENTENO

5TO PISO

QUITO, ECUADOR

EGYPT
CLAIMS SERVICE PROVIDED

BY SAUDI ARABIA

ESTONIA
SEESAM INTERNATIONAL

INSURANCE CO., LTD.

VAMBOLA 6 

EE10114, TALLINN

ESTONIA

FINLAND
AIG EUROPE S. A. 

UNIONINKATU 15  4TH FLOOR

FIN-00130 HELSHINKI

FINLAND

FRANCE
(PARIS)

AIG EUROPE, FRANCE S.A.

92079 Paris La Defense 2

Cedex France

(STRASBOURG)

AIG-EUROPE S. A. 24

5 PLACE DU CORBEAU

STRASBOURG 67000,

FRANCE

GERMANY
AIG EUROPE S.A.

OBERLINDAU 76-78

D-60323 FRANKFURT AM MAIN

Germany

Contact: P.Schwarz, General

Manager

Points of Sale: Cologne,

Hamburg, Munich

GREECE
AIG GREECE / HELLAS

INSURANCE CO. SA 119

KIFISSIA AVE. 151 24 MAROUSI

ATHENS, GREECE

GUAM
GUAM INSURANCE

ADJUSTERS. INC.

P. O. BOX 822

AGANA, GUAM 96910

GUATEMALA
LA SEGURIDAD DE

CENTROAMERICA,

COMPANIA DE SEGUROS S. A.

7A AVENIDA 12-23 ZONA 9

EDIFICIO ETISA, 3RD FLOOR

GUATEMALA, GUATEMALA

HOLLAND 
(SEE NETHERLANDS)

HONDURAS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EDIFICIO LOS CASTAIIOS,

4TO

PISO BOULEVARD MARAZAN

TEGUCIGALPA D.C.

HONDURAS, CENTRAL

AMERICA

HONG KONG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LTD. HONG KONG

AIA BUILDING

1 STUBBS ROAD

P. O. BOX 456

HONG KONG

HUNGARY
AIG HUNGARY

AHICO First American-

Hungarian Insurance Co.

General Insurance Division (AIG

Hungary)

East-West Business Center 5th

floor

H-1088 Budapest

Rakoczi ut 1-3

Postal address : 1443, Budapest

Pf.:300/58

(changed as of Oct.06.2003)

(REFER CLAIMS TO AUSTRIA)

INDONESIA
AIU Indonesia

Jakrta Stock Exchange Bldg,

Jakarta,

12190 Indonesia 

Gedung Panin Bank 3rd Fl.

Ji. Jend. Sudirman, Senayan -

Jakarta 10270

INDIA
GLOBAL INSURANCE

SERVICES

PRIVATE LTD. 

GRESHAM ASSURANCE

HOUSE

4TH FLOOR, POST BOX #708.

SIR PHIROZSHAH MEHTA

ROAD

MUMBAI(BOMBAY) 4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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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AIG EUROPE(IRELAND)

LIMITED

AIG HOUSE

MERRION ROAD

DUBLIN 4, IRELAND

ISRAEL
AIG GOLDEN INSURANCE, LTD.

25 HASIVIM ST. KIRYAT

MATALON P. O. BOX 10126

PETAH TIKVA, ISRAEL 49001

ITALY
AIG Europe Via Della Chiusa 2,

20123 Milano, Italy

JAMAICA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JAMAICA) LTD.

AMERICAN INTERNATIONAL

BLDG.

25 DOMINCA DRIVE(THE

TOWER)

5TH FLOOR

KINGSTON 5, JAMAICA, W.I.

JAPAN
AIU Insurance Company

OTA No.1 Service Center

head Office A H Claims Dept.

Add : 2-4, Kinshi 1-chome,

Sumidaku TOKYO 130-8560

KENYA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

(KENYA)LTD.

ALICO HOUSE

MANLAKA ROAD, SILO PARK HOUSE

P. O. BOX 49460

NAIROBI, KENY

LATVIA
SEESAM LATVIA

INSURANCE COMPANY

COMPANY OF LATVIA, A/S

TORNA IELA 4, 1B 201

RIGA, LATVIA 1050

MALAYSIA
AHAC, Commercial Claims

Level 2, Wisma AIG, 99 Jalan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50450 Malaysia

MEXICO
SEGUROS INTERAMERICANA,

S. A. 

AVE. INSURGENTES SVR.

#1136

P. O. BOX 1400

MEXICO 1. D. F.  C.P. 03219

MEXICO

NETHERLANDS
(HOLLAND)

AIG EUROPE S. A. 

BRAINPARK

K. P. VAN DER

MANDELELAAN 50

POSTBUS 8606

3009 AP. ROTTERDAM,

HOLLAND

NEW ZELAND
(AUCKLAND)

American Home Assurance Co.,

(NEW ZEALAND) LTD.

23rd Floor

ANZ Centre

23 Albert Street

P. O. Box 1745, Auckland 1

NIGERIA
AMERICAN INTERNATIONAL

INSURANCE CO.,

(NIGERIA)LTD.

ALICO PLAZA

AFRIBANK STREET

VICTORIA ISLAND

P. O. BOX 2577

LAGOS, NIGERIA

NORWAY
AIG EUROPE S. A. 

KLINGENBER GGATEN 4

P. O. BOX 1588 VIKA

0118 OSLO, NORWAY

PAKISTAN
NEW HAMPSHIRE

INSURANCE CO.,

FINLAY HOUSE, 2ND FLOOR

I.I.

CHUNDRIGAR ROAD,

P. O. BOX 4693 KARACHI

PAKISTAN

PANAMA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EDIF. AMERICAN

INTERNATIONAL

4TO. PISO

ESQUINA CALLE 50 Y

AQUILINO

DE LA GUARDIA

P.O.BOX 718 PANAMA

1,REPUBLIC OF PANAMA

PAPAU NEW GUINEA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P. O.

BOX 99

PORT MORESBY

PAPUA NEW GUINEA

PARAGUAY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INDEPENDENCIA NACIONAL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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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NCION, PARAGUAY

PERU
EL PACIFICO COMPANIA DE

SEGUROSY 

REASEGUROS AVENIDA

AREQUIPA 660 APARTADO 595

LIMA, PERU

PHILIPPINES
PHILAM INSURANCE CO., INC.

HILAM BUILDING

100 CARLOS PANCA JR.

CORNER DE LA ROSA

STREET

LEGASPI VILLAGE

1229 MAKATI, METRO MANILA

PHILLIPINES

MANILA ADJUSTERS &

SURVEYORS CO.,

5TH FLOOR PHILAM BUILDING

DE LA ROSA CNR.OF

ALVARADO ST.

LEGASPI VILLAGE

1229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POLAND
AMPLICO

FIRST POLISH INSURANCE

AND REINSURANCE CO., S.A.

UL KROLEWSKA 27,3RD FL.

00-060 WARZAWA, POLAND

(REFER CLAIMS TO AUSTRIA)

PORTUGAL
AIG EUROPE

AV. DA LIBERDADE, 144/156

6TH FL.

BUIDING MCB 1250 LISBON,

PORTUGAL

PUERTO RICO
UNDERWRITERS ADJUSTMENT

CO., INC.

AMERICAN INTERNATIONAL

PLAZA

MUNOZ RIVERA 250  5TH

FLOOR

HATO REY, PUERTO RICO 00918

RUMANIA
AIG ROMANIA INSURANCE

COMPANY, S.A.

WORLD TRADE CENTER

BD. EXPOZITIEL NR. S,

SECTOR 1

BUCHAREST, ROMANIA

RUSSIA (C. I. S. )
RUSSIAN-AMERICAN

INSURANCE

COMPANY

AIU MOSCOW OFFICE

16/2 TVERSKAYA STR.

103009 MOSCOW, RUSSIA

SAINT LUCIA
UNDERWIRTERS

ADJUSTMENT

COMPANY INC.

AMERICAN INTERNATIONAL

PLAZA

MUNOZ RIVERA 250 - 5TH

FLOOR

HATO REY, PUERTO RICO

00918

P. O. BOX 10018

SANTURCE, PUERTO RICO

00908-1018

SAMOA, AMERICAN 
REFER TO MELBOURNE,

AUSTRALIA

SAUDI ARABIA
ARABIAN AMERICAN INS. CO

PRINCE SATTOM STREET

BLOCK 505

HANOVER ROAD

(P. O. BOX 700)

POSTAL CODE 31952

AL KHOBAR 31952, SAUDI

ARABIA

ARABIAN AMERICAN INS. CO.

(P. O. BOX 7109)

MIDDLEEAST SHOPPING

CENTER

6TH FLOOR, APT #4

PALESTINE ROAD

JEDDAH, 21462 SAUDI ARABIA

ARABIAN AMERICAN INS. CO

AL AKARIA COMMERCIAL

CENTER

(SUITE 6303, PAVILLION 3)

P. O. BOX 7071

SITTEEN STREET, RIYADH

11462

KINGDOM OF SAUDI ARABIA

SCOTLAND
AIG EUROPE (UK) LTD.

STANDARD LIFE HOUSE

2 WEST REGENT STREET

GLASGOW G2 1RW,

SCOTLAND

SIERRE LEONE
REFER TO LIBERIA

SINGAPORE,
REPUBLIC OF
AIU(SINGAPORE)PTE. LTD.

78 AMOY STREET

#07-01/03

SINGAPORE 069897 REP. OF

SINGAPORE

SOUTH AFRICA,
REPUBLIC OF
AIG SOUTH AFRICA LIMITED

AMERICAN INT. HOUSE

77 DE KORTE STREET

BRAAMFONTEIN 2017, 

JOHANNESBURG,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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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AIG EUROPE

APARTADO 14-121

ORENSE 68 MADRID 28020

SPAIN

AIG EUROPE

DIAGONAL, AVENIDA 458

BARCELONA, SPAIN

SWEDEN
AIG EUROPE

OLOF PALMES GATA 13

S-111 37 STOCKHOLM,

SWEDEN

SWITZERLAND
AIG EUROPE

KAPPELISTRASSE 7

CH-8027 ZURICH,

SWITZERLAND

SYRIA
(REFER TO SAUDI ARABIA)

TAHITI
(REFER TO UNAT FRANCE)

TAIWAN
15F, No. 200, Kee-Lung Road,

Section 1, Taipei, 110, Taiwan,

ROC

Non-Auto Claim Dept. 

TANGIER, I. Z. 
(REFER TO NEW YORK)

TANZANIA
(REFER TO KENYA)

THAILAND
New Hampshire Insurance

Company

21~23 Floor, Siam Tower Rama

road, Patumwan, Bangkok,

10330 Thailand

PRADITVORAKHUN

PREECHA PUTAPIPAT

TRINIDAD
AMERICAN LIFE AND

GENERAL

INSURANCE COMPANY

(TRINIDAD & TOBAGO)

LIMITED

91-93 ST. VINCENT STREET

P. O. BOX 943

PORT OF SPAIN, TRINIDAD, W. I. 

TURKEY
AIG SIGORTA A. S. 

EMIRHAN CAD. NO. 145

ATAKULE A. BLOK

KAT 6/7 80700 DIKILITAS-

BESIKTAS

ISTANBUL, TURKEY  

UGANDA
THE UGANDA AMERICAN

INSURRANCE COMPANY LTD.

UAI BUILDING

60 BOMBO ROAD 

P. O. BOX 7077

KAMPALA, UGANDA

UNITED KINGDOM
AIG EUROPE(UK) LTD.

AMERICAN  INTERNATIONAL

BUILDING(REGIONAL OFFICE)

2-8 ALTYRE ROAD

CROYDON CR9 2LG, SURREY,

ENGLAND

UNITED STATES
Chartis International

KOTA Claims

32 Old Slip

6th Floor, New York,

NY 10005, USA

URUGUAY
AIG URGUARY COMPANIA

DE SEGUROS S. A. 

JUAN CARLOS GOMEZ 1445-8

PISCO

C.P. 11000

MONTEVIDEO, URUGUAY

VENEZUELA

C.A. DE SEGUROS AMERICAN

INT L

EDIFICIO SEGUROS

VENEZUELA

AV. FRANCISCO DE MIRANDA

APARTADO NO. 61323,

CHACAO 1060-A

CHACAO, ESTADO MIRANDA,

VENEZUELA

VIETNAM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

5th Floor, V-Tower

649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ZIMBABWE
UNITY INSURANCE COMPANY

LIMITED

UNITY HOUSE 9 UNION

AVENUE

P. O. BOX 2690

HARARE,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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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서류 청구시 필요한 외국어

●의사에게서류를청구할때의외국어는다음과같습니다.(Foreign language expression to request necessary
medical forms for the attending physician)

영 어 To the Attending physician

Please issue doctor’s diagnosis and specification of medical treatment together with receipt for expeditious
handing of claim by the insurance company.

독 어 Sehr geehrter Herr Doktos : r

Wir erbitten Sie eine Diagnosis mit dem einzelnen Behandlunger und lhre Quittung fur die Bezahlung bei
der Versicherunge-firma auszustelln.

불 어 Au medecin

Veuillez delirer le diagnostic et la description precise du diagnostic medical avecle rcu pour qu’une
demand de paiement puisse etre adressee rapidement a la compagnie d’assurance merci.

스페인어 Estimado Doctor

Le agradeceremos mucho sirva expedimos un certificado medico especifico junto con el recibo de pago
para presentarlo a la oficina de seguros por corrrespondiente reclamo atentamente.

● 질병에관한간단한영어회화

의사선생님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치료명세서, 치료 청구서 또는 영수증 작성을 부탁합니다.

① 의사를불러주십시오.

② 설사를했습니다.

③ 기분이좋지않습니다.

④ 한기가납니다.

⑤ 열이있습니다.

⑥ 두통이납니다.

⑦ 현기증이납니다.

⑧ 복통이납니다.

⑨ 시름시름아픕니다.

⑩ 쿡쿡찌르듯이아픕니다.

⑪ 어디가나쁜것일까요.

⑫ 시종변함이없습니다.

⑬ 조금좋아졌습니다.

⑭ 언제까지누워있어야합니까?

⑮ 예정대로여행을계속해도되겠습니까?

⒃ 비행기는타도지장이없겠습니까?

⒔ 대단히좋아졌습니다.

Please call a doctor.

I have diarrhea.

I am not feeling well.

I have a chills.

I have a fever.

I have a headache.

I feel dizzy.

I have a stomachache.

a crampy pain.

a sharp pain.

What is wrong with me?

I am not feeling any better.

I feel a little better.

How long will I have to stay in bed?

Is it all right for me to continue my journey on schedule?

Is it all right for me to fly?

I feel much better.



[13]

감기 common cold
과음 over drink
담(가래) sputim
재치기 sneeze
콧물 running nose
감각마비 paralysis
환각 hallucination
편두통 migraine
절상 cut
탈구 dislocation of joint
종기, 등창 furuncle
임질 gonorrhea
눈꼽 eye discharge
눈이 침침하다 blurred
발열 fever
피로, 권태 tiredness
현기증 dizziness
견비통 stiffness in the shoulder
어깨강직 shoulder pain
가슴쓰림 heartburn
발한 sweat
불면증 insomnia
귀가 울림 ringing in the ear
딸꾹질 hiccup
트림 belch

형토 hematoemesis
빈맥(심계항진) palpitation
맥박이빠름 tachycardia
코피 epistaxis
청각장해 difficulty in hearing
충치 dental caries
과식 overeat
기침 cough
배통 back pain
인후통 sore throat
손끝이 떨리다 tremor
시력장애 visual disturbance
관절통 arthralgia
구토 vomiting
혈변 bloody stool
부정맥 arrhythmia
현기증을느낌 to feel faint
귀아리(이통) earache
요통 lumbago
식중독 food poisoning
과로 over work
흉통 chest pain
호흡곤란 dyspnea
코막힘 nose obstruction
언어장해 speech disturbance

근육통 muscular pain
경련 convulsion
자상 sting
염좌 torsion
발진 eruption
농요 pyuria
눈물이나다 tearing
목이 쉼 hoarse voice
외상 external wounds
골절 fracture
타박상 contusion
두드러기 urticaria
혈뇨 hematuria
눈의 이물 foreign body in the eye
목소리가안나옴 loss of voice
식은땀 cold sweat
식욕부진 anorexia
오심(메스꺼움) nausea
치질 hemorrhoids or piles
숨이 참 short of breath
서맥 bradycardia
귓밥(귀지) ear discharge
하복부통 low abdominal pain
치통 tooth pain

외상 및 질병에 관한 용어 세계 각국의 시차표

한국시간

(+30분)호주남부
북부

시

차

전

시

정

오
0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

18 19 20 21 22 23 0 1 2 3 4 

20 21 22 23 0 1 2 3 4 5 6

22 23 0 1 2 3 4 5 6 7 8

23 0 1 2 3 4 5 6 7 8 9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6 7 8 9 10 11   13 14 15 16

5 6 7 8 9 10 11   13 14 15

정

오

전

시
전

시
전

시
전

시
전

시
정

오
정

오
정

오
정

오
정

오

1 2 3 4 5 6 7 8 9 10 11   13

정

오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정

오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정

오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정

오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

시
23 0 2 3 4 5 6 7 8 9 10 11

전

시
22 23 0 1 2 3 4 5 6 7 8 9 10

전

시
20 21 22 23 0 1 2 3 4 5 6 7 8

전

시
17 18 19 20 21 22 23 0 1 2 3 4 5

전

시
16 17 18 19 20 21 22 23 0 1 2 3 4

+1

-19

-17

-15

-14

-1

-2

-4

-7

-8

Australia
(New South Wales)

Hawaii, Anchorage

San Francisco,
Los Angeles,
Vancouver, Seattle

Chicago, New Orleans

New York, Washington D.C., 
Boston, Ottawa

Hong Kong, Philippines,
Taipei, Republic of China
Australia(Western)

Thailand, Singapore

Sri Lanka, India

Finland, Greece

England, Holland, Belgium,France, 
Sweden, Norway,Denmark, Gemany,
Switzerland, Italy, Austria, Spain

(주) 이 시간은 각지의 표준시 또는 지방시에 의한 것임. 단, 일부에서는 썸머타임이(+1시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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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계약의성립) 
①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합니다) 

②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전액또는제1회보험료(일정기간단위의나눠내는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청약
일(진단계약의경우에는진단일)로부터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
니다. 

③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계약자에게드리며, 청약을거절할경우에는거절
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④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그사실을기재하거나서면으
로알림으로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드리는것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①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

하는경우에는약관등의자료를광기록매체,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또는수령할수있습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
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이경우에상품설명서의계약자자필서명은음성녹음으로갈음할수있으며, 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상품설명서를서면으로발송하여드립니다.

③회사가제1항또는제2항에의해제공될약관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

니한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을포함합니다) 또는전자서명법제2
조제10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계약일부
터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④제3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
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⑤제3항에도불구하고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
서명을생략할수있습니다.
1. 사망또는장해를보장하지아니하는보험계약
2. 사망또는장해를보장하는보험계약으로서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
이하“수익자”라합니다)가동일하거나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동일하고수익자가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동일하고보험금이비영리법인에게기부되는보험계약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내어야합니다. 
②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기간이시작된후라도보험료를받기전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보장의시기및종기) 
①회사의보장은보험기간의첫날오후4시에시작하여마지막날오후4시에끝납니다. 그러나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이와다른시각이기재되어있을때에는그시각으로하며, 시각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표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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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②회사가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보험료상당액의전부또는일부를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

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③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정한보장의시기가개시되지아니한경우
2. 제12조(계약전알릴의무)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
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3. 제14조(계약의해지)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④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주거지를출발하기전과주거지에도착한이후에발생

한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승객으로탑승하는항공기, 선박등의교통수단이보험기간마지막날의오후4시까지여행

의최종목적지에도착하도록예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도착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회사의보장의종기는24시간을한도로자동적으로연장됩니다. 

⑥제5항의경우중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승객으로탑승하는항공기가제3자에의한불법적인지배를받았을경우
또는공권력에의해구속을받았을경우에는그때부터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상적인여행상태로돌아올때까지
의필요한시간또는회사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시간을한도로하여회사의보장의종기는연장됩니다. 

제5조(청약의철회) 
①가계성보험(개인의일상생활과관련된보험으로보험료를단체또는법인이부담하지않는개인보험계약과단체요

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단체인계약에적용되는요율)이적용되지않는계약을말합니다)에한하여계약자는청
약을한날또는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90일이내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
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여행을목적으로주거지를출발하여여행을마치

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의여행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이하“사고”라합니다)로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이하“손해”라합니
다)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하였을때에생긴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
지아니합니다. 

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2. 수익자의고의. 그러나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다만, 형법상정당방위, 긴급피
난및정당행위로인정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심신상실또는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외과적수술또는그밖의의료처치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형
8.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원자핵분

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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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②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

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
하는등반을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또는이와비슷한위험한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또는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
는동안

제8조(사망보험금)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1

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상속인)에게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탑승한항공기또는선박이조난또는행방불명되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사가분명하
지아니한상태에서정부기관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망을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
부에사망이기재된경우에는그사고가발생한때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망한것으로봅니다. 그러나사망보
험금을지급한후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존이확인되었을때에는지급한보험금을회수합니다. 

제9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

로써사고일부터1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이하“후유장해”라합니다)된경우
에는장해분류표Ⅰ(【별표1】참조. 이하같습니다)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후유장
해보험금으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

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5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20%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
한금액을지급합니다. 

②제1항의후유장해보험금지급을위한후유장해지급률이사고일부터 180일이지나도록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
는사고일부터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후유장해의지급률로결정
합니다. 다만, 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
으로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업, 나이,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
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
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④같은사고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릅니다. 

⑥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
다. 그러나, 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
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을따릅니다. 

⑦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
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에대한후
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
주한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1. 이약관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로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
던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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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1호이외에이약관의규정에의하여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또는후유장해보험
금이지급되지않았던후유장해

제10조(다른신체상해또는질병의영향)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상해를입은경우이미존재한신체장해또는질병의영향

으로또는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상해를입은후에그원인이된사고와관계없이새로이발생한상해나질
병의영향으로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상해가중하게된때에는회사는그영향이없었던때에상당하는금
액을결정하여지급합니다. 

②정당한이유없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치료를게을리하거나또는계약자나수익자가치료를하여주지않으므로
인하여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상해가중하게된경우에는제1항과같은방법으로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지급한도) 
회사가지급하여야할사망또는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사망또는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각각을한도로합니다. 

제12조(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시(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는건강진단서포함) 청약서(질문
서를포함합니다)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특히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대하여상해에의한손해를보상하는다른계약을맺은경우에는반드시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13조(계약후알릴의무) 
①계약을맺은후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또는변경할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지체없이서면으

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동의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②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알리지않은경

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는계약자
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14조(계약의해지) 
①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

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②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③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2조(계약전알릴의무)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

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
습니다. 

④제3항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이상지났을때
3. 보험을모집한자(이하“보험설계사등”이라합니다)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계약전알릴의무사
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⑤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하며, 계약전알릴
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
제기할수있습니다”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⑥손해가제3항에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5항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계약전알릴의무는상법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
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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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변경) 
①계약자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변경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이보험에서보장하지아니하는사유로사망하거나파산, 이민또는이혼등불가피한사
유로계약을계속유지시킬수없는경우

2. 계약자가그와고용관계에있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해고또는교체한경우

제16조(계약의무효) 
①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

아니한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합니다.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②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경우보험계
약을무효로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환급) 
①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발

생하여보험금이지급된사실이있으면어떠한경우에도당해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보험기간의초일(첫째
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각각보험기간의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말합니다)의보험료
는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
험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
율(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
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또는효력상실인경우에는무효또는효력상실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
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
립니다. 

제18조(손해의통지) 
①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는사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탑승한항공기나선박이행방불명또는

조난되었음을알았을때도지체없이그상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③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가제1항및제2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

증가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19조(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①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
증명서포함) 

4. 기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②병원또는의원에서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를발급받을경우, 그병원또는의원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
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
정할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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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국외의의료기관이어야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지급) 
①회사는제19조(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에서정한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그서류를접수한날

로부터신체손해에관한보험금은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대한보험금은10영업일, 재산손해에대한보험금은2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②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
지급예정일및가지급보험금청구절차를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③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
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50%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④회사가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드리지아니
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는제14조(계약의해지)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조사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
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청구권의상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는아래와같은경우에는손해에대한보험금의청구권을잃게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가손해의통지또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
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가상당한이유없이손해의조사를방해또는회피한때에는그해당
손해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보험관련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 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
며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대한동의) 및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대한동의등)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상해및질병에관한정보

제24조(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은“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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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수익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
으로합니다. 

제26조(약관의해석) 
①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27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제작의보험안내장(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
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의내용이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
으로봅니다. 

제28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는관계법규및
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29조(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
니다. 

제30조(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

본추가약관은보통약관및여타의특별약관내용을아래와같이수정합니다.

제1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①이보험은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리베리아, 또는수단에서의여행, 이들국가를

목적지로하는여행, 또는이들국가를경유하는여행으로부터직접또는간접적으로발생하는모든손실, 상해, 손
해또는법적책임은보상하지아니합니다. 

②이보험은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의조직원과마약밀매상, 핵무기, 생화학무기의공급자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받
은모든손실, 상해, 손해또는법적책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트래블가드 차이나 여행보험 Medical Service 추가약관

본추가약관은트래블가드차이나여행보험에만적용됩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추가약관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해외여행중에발생한질병또는상해로인해중국내병원입원시아래제2조(메
디컬서비스의제공)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제2조(메디컬서비스의제공) 
회사는(주)인터네셔널에스오에스코리아와제휴하여아래각호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회사와업무제휴를맺고있는 (주)인터네셔널에스오에스가중국내에서직영하거나업무제휴를맺고있는병원
(Beijing International(SOS) Clinic등)의안내서비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호규정의병원에입원하는경우, 병원이요구하는입원보증금(Deposit) 면제서비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호규정의병원에입원하는경우, 입원서류작성및피보험자(보험대상자) 신원확인
등의절차최소화서비스

제3조(준용규정) 
이추가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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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담보종목) 
이특별약관은다음과같이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종합(상해와질병을말합니다)의료비등3가지담보종목으로구성
되어있으며, 계약자는이들3개담보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주)해외의료기관은해외소재의료기관을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포함합니다. 이하동일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붙임1>과같으며, 해당용어는이특별약관에서밑줄을그어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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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종목

담보
종목

세부구성
항목

세부구성
항목

보상하는내용

보상하는내용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질병
의료비

종합
의료비해 외

해 외

국내

국내

상해
입원

질병
입원

상해
통원

질병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주)에서의료비발
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주)에서의료비발생
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의료비발생시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의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
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
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해외

국
내

종합
입원

종합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주)
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의
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
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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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담보별보장내용) 
회사가각담보종목별로보상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사항

1)
상해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해외

(3)
종합
의료비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인해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
함)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
을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
생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
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③해외여행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은상해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
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90일까지(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붙임2>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
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여행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은상해로인해치료를받던중
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90일(통원은90일동안외래는45회, 처방조제
는45건)까지만(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니다.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
여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의

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을
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질병은계약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한함)’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
하여과거(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함)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
니다.
③해외여행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항의질병으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
되었을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
니다.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해외여행중에발생한질병으
로인해국내의료기관·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붙임3>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여행중에질병(다만, 계약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
한함)’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함)에진단또는
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을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만료후30일(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
합니다)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로부터 90일(통
원은90일동안외래는45회, 처방조제는45건)까지만(치료를받기시작한날을포함합니다) 보상합
니다. 

①상해에대하여는‘상해의료비’를적용
②질병에대하여는‘질병의료비’를적용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또는
질병으로인해국내의료기관·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붙임4>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
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여행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은상해로인해치료를받
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90일(통원은90일동안외래는45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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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않는사항)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사항

(3)
종합
의료비

국내

방조제는 45건)까지만(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리며, 해외여행중에질병(다만,
계약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한함)’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청약서상
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함)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을원인으로하
여보험기간만료후30일(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
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로부터90일(통원은90일동안외래는45회, 처방조제는45건)까지
만(치료를받기시작한날을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지않는사항

1)
상해
의료비

해외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
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
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그러나

1)
상해
의료비

해외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6.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
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사고(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
능오염을포함합니다)

8.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
한때에회사는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
열거된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 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
③회사는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치과치료예시: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및임플란트등으로인한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해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
요된비용. 다만, 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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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지않는사항

(1)
상해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해외

국내

해외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
의구입및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
제외합니다)

6.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7. 진료와무관한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
사비용

①<붙임5>에따라적용합니다.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
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다만, 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
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2)
질병
의료비

해외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
한때에회사는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제5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
합니다. 

1. 정신과질환및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장애(N39,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I84, K60~K62)

③회사는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및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
비(치과치료예시: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및임플란트등으로인한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해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
요된비용. 다만, 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아래에열거된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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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계약의성립) 
①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②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보험가입금액제

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③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보험료전액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은청약

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합니다)은진단일(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부터30일이내에
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드립니다. 그러나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
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④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
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1%’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
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6조(청약의철회) 
①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에서진단을받은후, 단체(취급)계약및보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②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

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지않는사항

(3)종합
의료비

(3)종합
의료비

국내

해외

국내

탈모등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등안과질환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
의구입및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8. 진료와무관한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
사비용

9.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
는치료중혈액에의한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
합니다)

①<붙임6>에따라적용합니다. 

①상해에대하여는‘(1)상해의료비’를적용
②질병에대하여는‘(2)질병의료비’를적용

①상해에대하여는‘(1)상해의료비’를적용
②질병에대하여는‘(2)질병의료비’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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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
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③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고
있는경우를제외하고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변경등) 
①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또는담보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수금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수익자
5. 보험가입금액등기타계약의내용

②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경과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
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③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
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제1항제5호에의하여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8조(보험나이등) 
①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②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6개

월이상의끝수는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보험금을현재납입되고있는보

험료에의해서정정된나이및성별에적용되는보험금의금액으로합니다. 

제9조(계약의무효)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
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그러나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합니다. 

제10조(계약의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11조(계약자의임의해지) 
①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

우에는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②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자는

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5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2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①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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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
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이약관에서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보장개시일(또는책임
개시일)”이라하며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②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제1항과다르게별도의시각이기재되어있을경우에는그시각으로하며, 시각은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표준시를따릅니다. 

③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제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합니다. 

제13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①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이하“납입기일”이라합니다)까지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포함합니
다.)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②계약자는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낼수있으며, 3개월이상의보험료를미리낼때에는보험개발원이공시
하는정기예금이율로할인하여드립니다. 이경우계약이보험기간중에소멸또는변경되거나보험료납입이면제되
었을경우에선납보험료가있으면선납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계산
한금액를선납보험료에더하여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14조(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계약자의계약상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

경우해지당시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변경등)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을청
약할수있음을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②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승낙합니다. 
③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④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로부터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⑤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제3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로부터15

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6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15조(다수보험의처리) 
①다수보험의경우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및보상책임액에따라제3항에의해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보

상책임액으로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각계약의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지급하며, 다수보험비례분담액산출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이경우입원, 외래, 처방조제를각각구
분하여계산합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제16조(연대책임) 
①2009년 10월 1일이후에신규로체결된수익자가동일한다수보험의경우수익자는보험금전부또는일부의지급

을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회사중한회사에청구할수있고청구를받은회사는해당보험금을이계약의보험가

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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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②제1항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회사는수익자가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는해당보험금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수익자가다른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일부인경우에는해당수익자의청구권을
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7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청약시(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를말합니다)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
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이하“계약전알릴의무”라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같습니다) 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기관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
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18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①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자가용운전

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
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②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
의또는중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
지할수있습니다. 

③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
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이하“변경전요율”이라합니다)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
해야할보험료율(이하“변경후요율”이라합니다)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는사고로발생한상해에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의또는중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아니하였을

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제3항에의해보상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19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①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

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7조(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
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8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②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
지아니하고2년(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1년)이 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건강진단서사본등)에의
하여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계약자또
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
제외) 

4.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대해사
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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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지아니합니다. 
③제1항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

있을경우에는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④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하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반대증거가있는
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
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⑤보험금지급사유가제1항에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4항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
니다. 

제20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 
①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미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수익자가회사에게보험금(보험료납입면제를포함합니다)을지급하게할목
적으로고의로상해또는질병을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
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②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
료가있을경우에는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1조(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변조또는청
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
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5년이내(사기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

할수있습니다. 

제8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2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또는수익자(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해당합니다)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

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②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

방법에의해계약자에게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
봅니다. 

제23조(대표자의지정) 
①계약자또는수익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

자또는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②지정된계약자또는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또는회사의요구에도불구하고대표자를선정하지아니

하거나선정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수익자1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
약자또는수익자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③계약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24조(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수익자는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
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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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및제27조(보험료의환급)에따른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
증명서를포함합니다) 

4.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26조(보험금의지급) 
①회사는제25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

로부터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②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

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수익자에게통지하여드립니다.
③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로부터지급일까지의기

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
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
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④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수익자는제19조(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
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
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
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환급) 
①이계약이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적용되는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인경우에는무효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
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제28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수익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

대하여분할지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②회사는제1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

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보험개
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동의를받아다른회사(보험관련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합니다) 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대한동의) 및동법시행
령제1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대한동의등)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상해및질병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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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분쟁조정 등

제30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①회사는계약을체결(갱신, 계약양도를포함합니다)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

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사이버몰)을이용
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
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
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보고,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
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
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
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②회사가제1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
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의규정
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3개월이내에
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
략할수있으며, 위제1항3문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청약서부
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동일하고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④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
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⑤회사는관계법규에따라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될자가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

하고, 그결과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될자가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되어있는경우에
는보상방식등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3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32조(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
리정할수있습니다. 

제34조(약관의해석)
①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③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
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아니합니다. 

제35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장(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
다)의내용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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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는보험업법
등관계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37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①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3월을경과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27조(보험

료의환급) 상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8조(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
니다. 

제39조(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붙임 1> 용어의 정의

용어

계약

계약자

정 의

보험계약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하는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사고발생의대상(객체)이되는사람

수익자 보험금을수령하는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정한대상이되는위험이보장되는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마치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의기간

상해 보험기간중발생한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보장하는계약

의사 의료법제2조(의료인)에서정한의사, 한의사및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약사 약사법제2조(정의)에서정한약사및한약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됨(해외의료기관은제외)

약국
약사법제2조제3항규정에의한장소로서, 약사가수여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를하는장
소를말하며, 의료기관의조제실은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요양기관)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또는의원(조산원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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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입원

정 의

의사가보험대상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
치료가곤란하여병원, 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
리를받으며치료에전념하는것

입원의정의중이
와동등하다고인
정되는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등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정한의료기관에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등에속해있는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같이의료기관이아닌곳은이에해당되지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환자의입원시적용하는기준이되는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을말함

입원제비용
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
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등을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을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으로구성됨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병원에입원하지
않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

처방조제

의사및약사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로서, 통원으로인하여발행된의사의처방전으로약국의약사가조제하는것을말함(국민건강
보험법제40조제1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및의약분업예외지역에
서약사의직접조제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
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등을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을말함

처방조제비 병원의사의처방전에따라조제되는약국의처방조제비및약사의직접조제비를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요양급여)에의한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부상등에대한다음각호
의요양급여를말함
1. 진찰, 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수술기타의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3에서정하
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공단에서부담하고있는제도를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되는기준에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부담액-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실제부담액-보상제외금액)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
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공제계약을포함)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개이
상체결되었고, 그 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다수의실손
의료보험계약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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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구 분

(1)
상해입원

보상하는사항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
를다음과같이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
다)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
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
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
여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입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40% 해
당액을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상해당 5,00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
다)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④회사는하나의상해(동일상해로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도이를하나의상해로봅니다)로인한
입원의료비를최초입원일로부터365일까지(최초입원일을포함합니다) 

구 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합계액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연간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시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50%를공제한후의금액(다
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
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1)
상해입원

(2)
상해통원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상해로인하여최초입원일로부터365일을넘어입원할경우에는아래의예
시와같이90일간의보상제외기간이지나야새로운상해로보아다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
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이경우제4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
우에는통원의료비로서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외래제비용, 외래
수술비)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
계약일

(2010.1.1)

↑
최초입원일
(2010.3.1)

↑
(2011.2.28)
2011.3.1.부터
보상제외

↑
(2011.5.29)

2011.5.30.부터
보상재개

↑
(2012.5.29)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구 분

외 래

보 상 한 도

방문1회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을한도로
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방문180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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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상해통원

보상하는사항

주)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
에대하여는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90건을한

구 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처방전 1건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

을한도로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처방전180건한도)

구 분

외래
(외래제비용및외
래수술비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

1만5천원

2만원

8천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의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제3조제
7항에의한조산원, 지역보건법제7조에의한보건소, 지역보건법제
8조에의한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제10조에의한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에의한보건진료소

의료법제3조제3항에의한종합병원, 동법제3조제4항에의한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제3조제5항에의한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의한약국, 동법 제40조 제1
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의사의처방
전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1건당)

(2)
상해통원

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③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 2회이상통원치료시(하나의상해로
약국을통한2회이상의처방조제를포함합니다) 1회의외래및1건의처방으로간주하여제1항및제2
항을적용합니다.
④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
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
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
여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통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표
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의 40% 해당액을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외래및처
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을한도로보상
하여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또는약국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하여납부할의료비를감면받은
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0.1.1)

↑
계약해당일
(2011.1.1)

↑
계약해당일
(2012.1.1)

↑
보험기간

↑
종료일

(2012.12.31)
보상종료

(20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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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구 분

질병입원

보상하는사항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
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
니다)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질병에서‘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요양급여
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입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40% 해당
액을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질병당5,00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
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④회사는동일한질병또는하나의질병(의학상관련이있다고의사가인정하는질병은동일한질병으
로간주하며, 동일한질병으로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으로인한
입원의료비는최초입원일로부터365일(최초입원일을포함합니다)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하

질병입원

나의질병으로인하여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넘어입원할경우에는아래의예시와같이 90일간
의보상제외기간이지나야새로운질병으로인한입원으로보아다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
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이경우제4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⑦동일한질병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을말하
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이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
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때에는동일한질병으로간주합니다.
⑧제2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5년이지나는동안(계
약이자동갱신되어5년을지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⑨제8항의‘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이라함은보통약관제14조(계약의해지)에서정한계약
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구 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합계액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연간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시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50%를공제한후의금액(다
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
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
계약일

(2010.1.1)

↑
최초입원일
(2010.3.1)

↑
(2011.2.28)
2011.3.1.부터
보상제외

↑
(2011.5.29)

2011.5.30.부터
보상재개

↑
(2012.5.29)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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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병통원

보상하는사항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
경우에는통원의료비로서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외래제비용, 외
래수술비)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하여드립니다.

주)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외 래

처 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방문1회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을한도로
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방문180회한도)

처방전 1건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

을한도로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처방전180건한도)

구 분

외래
(외래제비용및
외래수술비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8천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의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제3조제
7항에의한조산원, 지역보건법제7조에의한보건소, 지역보건법제
8조에의한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제10조에의한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에의한보건진료소

의료법제3조제3항에의한종합병원, 동법제3조제4항에의한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제3조제5항에의한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의한약국, 동법 제40조 제1
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의사의처방
전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1건당)

구 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질병통원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
에대하여는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90건을한
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③하나의질병으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 2회이상통원치료시(하나의질병
으로약국을통한 2회이상의처방조제를포함합니다) 1회의외래및 1건의처방으로간주하여제1항
및제2항을적용합니다.
④제1항의 질병에서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0.1.1)

↑
계약해당일
(2011.1.1)

↑
계약해당일
(2012.1.1)

↑
보험기간

↑
종료일

(2012.12.31)
보상종료

(20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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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종합(상해·질병)의료비구 분

질병통원

보상하는사항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요양급여
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통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의40% 해당액을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외래및처방
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을한도로보상하
여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또는약국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하여납부할의료비를감면받은
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년을지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단순건
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
하여드립니다.
⑧제7항의‘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이라함은보통약관제14조(계약의해지)에서정한계약
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구 분

종합입원

보상하는사항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각각5,00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
는금액으로합니다)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
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
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③제1항의질병에서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
하여과거(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
합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
여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입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40% 해
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

구 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합계액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연간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시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50%를공제한후의금액(다
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
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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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합입원

보상하는사항

다)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⑤회사는입원의료비를최초입원일로부터365일까지(최초입원일을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입원일로부터365일을넘어입원할경우에는아래의예시와같이90일간의보상제외기간이지나
야새로운상해또는질병으로보아다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⑥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
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이경우제5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⑧동일한질병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을말하
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이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
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때에는동일한질병으로간주합니다.
⑨제3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5년이지나는동안
(계약이자동갱신되어5년을지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
계약일

(2010.1.1)

↑
최초입원일
(2010.3.1)

↑
(2011.2.28)
2011.3.1.부터
보상제외

↑
(2011.5.29)

2011.5.30.부터
보상재개

↑
(2012.5.29)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종합입원

종합통원

검진제외)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
립니다.
⑩제9항의‘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이라함은보통약관제14조(계약의해지)에서정한계약
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
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로서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하여드립니다.

주)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외 래

처 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방문1회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을한도로
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방문180회한도)

처방전 1건당＜표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하고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

을한도로보상(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처방전180건한도)

구 분

외래
(외래제비용및
외래수술비합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의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제3조제
7항에의한조산원, 지역보건법제7조에의한보건소, 지역보건법제
8조에의한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제10조에의한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에의한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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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합통원

보상하는사항

②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
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
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질병에서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
여절차를거치지아니한경우도포함합니다)에는통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표
1 항목별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의 40% 해당액을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외래및처
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을한도로보상
하여드립니다.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
에대하여는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90건을한

구 분

외래
(외래제비용및
외래수술비합계)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
5천원

2만원

8천원

의료법제3조제3항에의한종합병원, 동법제3조제4항에의한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제3조제5항에의한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

제40조 제1항 제2호에의한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의사의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1건당)

종합통원

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예시>

⑥하나의상해또는질병으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2회이상통원치료시(하
나의상해또는질병으로약국을통한2회이상의처방조제를포함합니다) 1회의외래및1건의처방으
로간주하여제1항및제2항을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또는약국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하여납부할의료비를감면받은
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년을지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단순건
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
하여드립니다.
⑨제8항의‘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이라함은보통약관제14조(계약의해지)에서정한계약
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0.1.1)

↑
계약해당일
(2011.1.1)

↑
계약해당일
(2012.1.1)

↑
보험기간

↑
종료일

(2012.12.31)
보상종료

(2013.6.29)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42]

구 분

상해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
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의사결
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임신, 출산(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산후기로입원한경우. 그러나회사
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6.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사고(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
염을포함합니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한때에회사는
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
열거된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또는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상해입원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
③회사는아래의입원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해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
하여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요된
비용. 다만, 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
구입및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제외
합니다)

6.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7. 진료와무관한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
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포함합니다)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조(담보종목별보장내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43]

구 분

상해통원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
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다만, 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
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임신, 출산(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산후기로통원한경우. 그러나회사
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6.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사고(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
염을포함합니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한때에회사는
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
열거된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이와비슷한위험한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또는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
③회사는아래의통원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해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
하여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요된
비용. 다만, 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
구입및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제외
합니다)

6.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7. 진료와무관한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
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포함합니다)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조(담보종목별보장내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붙임6>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44]

구 분

질병입원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①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
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다만, 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
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한때에회사는
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②회사는제5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아래의입원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
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및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임신, 출산(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산후기로입원한경우(O00~O99)
4. 선천성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장애(N39,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I84, K60~K62)

③회사는아래의입원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및한방치료에서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해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
하여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요된
비용. 다만, 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아래에열거된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

모등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등안과질환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
구입및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제외
합니다)

7.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8. 진료와무관한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
비용

9.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담보종목별보장내용)에따라보
상하여드립니다.

10.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인한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실손 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

본추가특별약관은트래블가드여행보험에만적용됩니다. (트래블가드여행자지킴이보험및트래블가드차이나여행
보험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범위) 
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국민건강보험에미가입된자를대상으로합니다.

제2조(계약후알릴의무) 
①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자격을취득하였을때계약자는회사에알리고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자격을취득한경우그사실이발생된날로부터이추가특별약관은

해지되며회사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정해진보험료를환급하여드립니다. 

제3조(적용특칙) 
회사는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제3조(담보별보장내용) 및제4조(보상하지않는사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
관을가입한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하게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및산업재해보상사고의경우에는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제3조(담보별보장내용) 및제4조(보상하지않는사항)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을따릅니다.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에질병으로사망하거나또는신체의일

부를잃었거나그기능이영구히상실(이하“후유장해”라합니다)되어장해분류표Ⅰ(【별표1】참조. 이하같습니다)에
서정한지급률이80%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이특별약관의사망보험가입금액전액을피보
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
인)에게지급하며, 80% 이상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후유장해보험금으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여행도중에발생한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마지막날로부터 30일이내에사망하거나또는 80%
이상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도동일하게보상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이나그기간이5년이
상인때에는후유장해로인정하고해당장해지급률의20%를후유장해지급률로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③제1항및제2항의보험금지급을위한후유장해지급률이사고일로부터 180일이지나도록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
에는사고일로부터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후유장해의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
기준으로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④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업, 나이,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
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
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⑤같은사고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46]

구 분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중혈액에의한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
11.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⑥제5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
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2조(보험나이의계산) 
①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

의끝수는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② 제1항에따라계산된보험나이가계산착오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실제나이와차이가있는경우에실제나이가

이보험의가입나이범위내일경우에는실제나이에의하여계약된것으로보고이로인하여보험료의변경이있을
때에는변경에따른소정의보험료를받거나돌려드립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1988년10월2일,      현재(계약일) : 2009년4월13일
⇒2009년4월13일- 1988년10월2일= 10년6월11일= 21세

제3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이하「사고」라합니다)
로타인의신체의장해(이특별약관에있어서는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해를말합니다) 또는재물의손해(재물의없어
짐, 손상및망가짐을포함합니다)에대한법률적인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아래의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방법을조사하여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
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그방법을조사하여구한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
는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동
의를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의절차를취하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리회사의동의를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관
한비용

4. 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아니합
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7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
여지급한비용

제2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회사는보통약관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제1항제1호, 제8호~제11호및아래의사유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
게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무수행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는배상책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무용으로만사용되는동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부동산으로인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
임.?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이와같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민법제777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 및여행과정을같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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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대한배상책임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
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단, 호텔의객실이나객실내의동산에끼치는손해에대하여는이
와같지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심신상실로인한배상책임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로인한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제외합니다)의소유, 사용또는관리

로인한배상책임

제3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 
①회사가보상하는손해배상금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②회사는1회의사고에대하여손해배상금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

그초과분을보상합니다. 그러나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
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③회사는위제2항의손해배상금과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제1호내지제5호의비용전액을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의
제2호및제3호의비용중소송비용의인지대및변호사비용및제4호의비용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
보상한도액에해당하는금액에대한비용만보상합니다. 

제4조(타인을위한계약) 
①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않았을때에는 그타인은이 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
수없습니다. 

②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

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5조(손해의발생과통지) 
①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

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
우그주소와성명

2.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②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항제1호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
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회사가손해배상책
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조사하여구하는일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절차를취할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승인하고자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일. 그러나피해자에대한응급
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일
②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손해액을아

래에따라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2.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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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

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
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
자(보험대상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계약자및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할때에는회사는그로인
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지급)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
증명서포함)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②회사는제1항에따른보험금청구를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10영업
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보험금지급에필요한조사를이기간내에마칠수없고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③회사는제2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10영업일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늦어진날로부
터지급일까지보험개발원이매월공시하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의한지연배상금을지급합니다. 그러나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책임있는사유로늦어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항의서류중기재사항에관하여거짓으로기재하거나어떠한사실을숨겼을경
우에는일체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
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드리지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분담) 
①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을포함

합니다)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
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②의무보험이아닌보험계약에대하여는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
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
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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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은“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②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③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휴대품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목적의범위) 
①이보험의목적은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여행도중에휴대하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사용?관리의휴대품에

한합니다. 
②아래의물건은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등이와비슷한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3. 선박또는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포함) 
4. 산악등반이나탐험등에필요한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특별히기재된것) 

제2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에의하여보험의목적

에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회사는보통약관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제1항제8호~제11호및아래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보험금이지급되도록하기위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여행을같이하는친족또
는고용인이고의로일으킨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기관의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필요한처리로된경우를제
외합니다. 

4. 보험의목적의흠으로생긴손해. 그러나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이들을대신하여보험의목적을
관리하는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발견하지못한흠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보험의목적의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쥐나벌레로인한손해
6. 단순한외관상의손해로기능에는지장이없는손해
7. 보험의목적인액체의유출. 단, 그결과로다른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보험의목적의방치또는분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부분을손해액에서뺍니다. 
②회사는제1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합니다) 제6조(지급

보험금의계산)의지급보험금계산방법에준하여이를보상하여드립니다. 
③회사는제6조(지급보험금의계산)의지급보험금에제2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

라도이를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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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손해액의조사결정)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의목적의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합니다)에따라계산합
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계산) 
①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손해액에서 1회의사고에대하여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한

금액으로합니다. 
②보험의목적의손상을수선할경우에는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원하는데필요한비용을제1항의

손해액으로합니다. 
③보험의목적이1조또는1쌍으로된경우에있어, 그일부에손해가생겼을때그손해가당해보험목적전체의가치

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손해액을결정합니다. 이경우에당해부분의수선비가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를제
외하고는어떠한경우에도전부손해로볼수없습니다. 

④보험의목적의1개또는1조, 1쌍에대한제1항의지급할보험금은200,000원을한도로합니다. 
⑤보험의목적에대하여이계약에서보상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상하는다른계약이있을경우에는각각의계약

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했을때, 회사는이계약에따
른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7조(잔존물및도난품의귀속) 
①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는보험의목적의잔존물은회사가그것을취득할의사를표시하지않은경우에한하

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②도난당한보험의목적이발견된때에는아래에따라처리합니다. 

1. 회사가손해보상을하기전에보험의목적을회수하였을때에는그회수물에대해도난손해가발생하지않았던
것으로합니다. 

2. 회사가손해배상을한후에보험의목적이회수된경우에그소유권이회사에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이경우
회사는이를타당한값으로매각하고, 그대금이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상한금액과회수또는매각에소요된
필요비용을합한금액을넘을때에는그초과액을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돌려드립니다. 그러나피보험자(보
험대상자)는보험의목적의매각전에지급받은보험금은회사에반환하고그물건을찾아갈수있습니다. 

③제2항과관련하여보험의목적에도난, 강탈이외의원인으로생긴손해및계약자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
의목적을회수하는데소요된비용이있는경우회사는제6조(지급보험금의계산)의계산방법에따라산출한금액을
보상하여드립니다. 

제8조(대위권) 
①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3자에대

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은손해의일부
인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②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하며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③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9조(용어의대체) 
보통약관제19조(손해의통지)에서의사고는손해로대체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51]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아래의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비용을

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이하「여행도중」이라합니다)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탑승한항공
기또는선박이행방불명또는조난된경우또는산악등반중에조난된경우

2. 여행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에따라긴급수색구조등이필요한상태로된것이경찰등의공공기
관에의하여확인된경우

3. 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상해를직접원인으로하여사고일로부터1년이내에사망한경우또는14일이
상계속입원한경우(다른의료기관으로이전한경우에는이전에소요된기간을입원중으로봅니다. 다만, 그이
전에대하여는치료를위하여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한합니다. 이하같습니다.) 

4. 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여행도중에사망한경우또는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14일이상계속입원한경우.
다만, 입원에대하여는여행도중에의사가치료를개시한질병으로인한입원에한합니다. 

②제1항제1호의산악등반중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조난이확실치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하산예
정일이후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법정상속인이나이들을대신한사람이경찰서등의공공기관, 조난구
조대, 해난구조회사또는항공회사에수색을의뢰한것을조난이발생한것으로봅니다. 

제2조(비용의범위) 
①회사가보상하는비용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수색, 구조또는이송(이하「수색」이라합니다)하는활동에필요한비용중이들
의활동에종사한사람으로부터의청구에의하여지급한비용을말합니다. 

2. 항공운임등교통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수색, 간호또는사고처리를위하여사고발생지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법정상속
인(그대리인을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합니다)의현지왕복교통비를말하며2명분을한도로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구원자의숙박비를말하며구원자2명분을한도로하여1명당14일분을한도로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망한경우그유해를현지로부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주소지에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치료를계속중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기재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주소지에이송하는데드는비용으로서통상액을넘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운임및수행하는의사, 간호사의호송비를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출입국절차에필요한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등) 및구원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현지에서지출한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유해처리비등을말하고10만원을한도로합니다. 

제3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회사는보통약관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제1항제1호~제3호, 제7호~제11호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
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의지급) 
회사는제2조(비용의범위)의비용중정당하다고인정된부분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가타인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하지아니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분담) 
제1조(보상하는손해)의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수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그비용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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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이특별약관에관하여지급할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항공기납치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승객으로서

탑승한항공기가납치(이하“사고”라합니다)됨에따라예정목적지에도착할수없게된동안에대하여매일70,000
씩지급하여드립니다. 

②제1항의항공기의납치라함은, 부당한의도를가진폭력, 폭행또는폭력이나폭행의위협으로서항공기를탈취하거
나지배권을행사하는것을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손해의범위) 
①회사는당해항공기의목적지도착예정시간에서12시간이지난이후부터시작되는24시간을1일로보아20일을한

도로제1조(보상하는손해)에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②또한항공기가최초의명백한사고가있기이전에비행장에서출발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제1항의 12시간에그러

한지연시간을합한시간이후부터의24시간을1일로봅니다. 

제3조(다른보험과의관계) 
이특별약관과유사한다수의계약이동시에효력을가질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 혹은그의법정상속인이선정하는하나의계약에서만보상하며, 회사는그계약이외의다른계약에대하여는이미
납입된해당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범위)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다음과같은경우적용합니다.

1. 대학(교) 및연구소등에유학, 연수및이와유사한연구를목적으로하는자
2. 해외주재사무소에파견및주재하는자
3. 해외에서사업을목적으로체류하는자
4. 위제1호내지제3호의배우자
5. 위제1호내지제3호의직계자녀로서만1세이상만19세까지의자녀
6. 위제1호내지제3호의부모

제2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실손의료비담보특별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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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의여행도중에발생한질병또는상해의치료를직접적
인목적으로【별표2】(수술분류표)에서정하는수술을받았을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수술비로지급합니다. 

제2조(수술의정의와장소) 
①제1조(보상하는손해)의“수술”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이하‘의사’라합니다.)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정
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
으로기구를사용하여생체(生體)에절단(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등
의조작(操作)을가하는것을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천자(穿刺, 바늘또는관을또는관
을꽂아체액·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등의조치및신경(神經) BLOCK(신경의차단)은제외합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수술을대체하여완치율이높고일반적으로의학계에서인정되고있는첨단의의료기법으로시
술한경우에도수술로봅니다. (【별표2】(수술분류표) 참조)

제3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기간중에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고

그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병원또는의원(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180일을한도로입원 1일에대하여일당액을입원일당으로지급
합니다.

②제1항의경우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
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는사고일로부터180일을한도로제1항의입원일당을계속보상하여
드립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동일한상해의치료를목적으로사고일로부터180일이내에2회이상입원한경우이를계
속입원으로보아입원일수에더하여계산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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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입원
이보험에서「입원」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 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이하「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치료가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아닌유면허의료행위를하는자를말합니다. 

■ 이 보험의적용에있어야기되는진료수준및용어해석상의모든문제는국민건강보험법및관계법령의정하는바에따르
기로합니다.



동산(노트북 등)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보험에가입한물건(이하“보험의목적”이라합니다) 이우연한사고로입은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제1항에서보장하는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조사하여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
비용

2.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
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잔존물(보험사고로보험의목적물이없어지고남아있는것) 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
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4. 기타협력비용: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제2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①회사는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이들의
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보험금을받도록하기위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이나고
용인이고의로일으킨손해

3.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
손해

4.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단체의공권력의행사로생긴손해.

그러나이약관에서보상하는사고에따른소방또는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행사되었을경우에는보상하여드
립니다. 

5.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보험의목적의자연소모또는고유의성질에의한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
질, 변색, 침식기타이와비슷한사유나쥐나벌레가쏠거나먹어서(서식또는충식)  생긴손해

6.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보험의목적의흠으로생긴손해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을대신하여보험의목적을관리하는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어도발견하지못한흠으로생긴사고에의한
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7.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인한손해

8. 제7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9. 보험의목적에가공(수리를제외합니다)을하는경우가공착수후에내부적인기계자체또는조작잘못으로인하
여생긴손해

10. 사기또는횡령으로생긴손해
11. 망실또는분실에의한손해
12. 보험의목적의수리, 청소등의작업중에있어서작업상의과실또는기술의졸렬로생긴손해. 그러나이들의사
유로생긴화재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13. 보험의목적의전기적사고또는기계적사고로생긴손해. 그러나이들의사고로인하여화재손해가발생하였
거나또는이들의사고가우연한외래의사고의결과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14.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지진또는분화로생긴손해
15.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등풍수재로생긴손해

제3조(보험금의지급한도) 
①제1조(보상하는손해) 제1항에의한보험금은제10조(지급보험금의계산)를준용하여계산합니다. 
②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에의한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10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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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계산)를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③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의비용손해중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

니다.

제4조(타인을위한계약) 
①계약자는타인을위한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
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경우에 계약자가 그타인에게 보험사고의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
니다.

제5조(보험계약의무효) 
계약을맺을때에아래와같은사항이있으면이특별약관은무효로합니다.

1. 계약에관하여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행위가있었을경우
2. 보험의목적에이미손해가발생하였거나그원인이생긴것을알면서도이를회사에알리지아니하였을경우

제6조(손해의통지및조사) 
①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보험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②계약자, 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

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③회사가제1항에대한손해의사실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필요한증거

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④회사는제1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구내와거기에들어있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소유

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값
을손해액에서뺍니다.

제8조(손해액의조사결정) 
①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②보험의목적의도난으로손해가생긴때에는제1항의손해액의합계액에서한번의사고에대하여일만원을뺀잔액

을손해액으로합니다. 
③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보험의목적이1조또는1쌍으로이루어진경우그일부에손해가생긴때에는그

손해가보험의목적전체의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손해보상액을결정합니다. 이경우그부분의수리비가
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만전부손해로처리됩니다.

제9조(추정전부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아래와같은경우에보험가입금액의전액을청구할수있습니다. 

1. 보험의목적의손상을수리하는데소요될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때
2. 보험의목적을적재한수송용구가60일이상행방불명인때

제10조(지급보험금의계산) 
①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과같거나클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그러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
액보다클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56]



2.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작을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

② 동일한보험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
는계약)을포함합니다)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
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인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금결정에는영향을
미치지아니합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③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보험의목적을계약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
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하여위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현물의보상으로서보험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2조(대위권) 
①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3자에대

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은손해의일부

인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②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하며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③회사는위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13조(잔존물) 
보험의목적이전부손해로되고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
사의소유가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은경우에는회사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
에의하여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4조(회수품의귀속) 
회사가이약관에따라보험의목적의손해를보상한후그보험의목적의전부또는일부가회수된때에는피보험자(보
험대상자)는이미받은보험금을회사에반환하고그목적물에대한소유권을차지할수있습니다.

제15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회사가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보험가입금액에서보상액을뺀잔액을손해가생긴후의나머지보험기간에대한보

험가입금액으로합니다. 
②보험의목적이둘이상일경우에도각각제1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16조(보험의목적에대한조사) 
회사는언제든지보험의목적또는이들이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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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손해액 ×
이계약에의한보험금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카드사용액 보상담보(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정한상해로인하여그직접결과로서사고일로부

터 1년이내에사망할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전액을카드사용금액의결제비용으로수익자(수익자의지
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상속인)에게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탑승한항공기또는선박이조난또는행방불명되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사가분명하
지아니한상태에서정부기관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망을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
부에사망이기재된경우에는그사고가발생한때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망한것으로봅니다. 그러나사망보
험금을지급한후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존이확인되었을때에는지급한보험금을회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여권분실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기간의해외여행중여권을분실하거나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여권분실신고를하여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금액을여권분실위
로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고의

2.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기관의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필요한처리로된경우를제
외합니다.

3.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4.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제3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전쟁위험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①회사는보통약관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제1항제9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

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상해를입었을때는보통약관의규정에
의한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하여드립니다. 

②회사는보험기간이만료되기전이라도제1항의위험이뚜렷이증가했다고인정될때에는 24시간이전에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2조(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여행경로를변경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미리그내용을서면으

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②회사는제1항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회사가정한바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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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항의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는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여행경로를변경한이후의사고로인한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효력) 
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및제2조(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제2항의해지는장래에대해서만그효력이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천재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통약관제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제1항제8호에도불구하고지진, 분화, 해일
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보통약관제6조(보상하는손해)에정한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
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1

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상속인)에게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탑승한항공기또는선박이조난또는행방불명되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사가분명하
지아니한상태에서정부기관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망을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
부에사망이기재된경우에는그사고가발생한때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망한것으로봅니다. 그러나사망보
험금을지급한후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존이확인되었을때에는지급한보험금을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제1조(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

써사고일부터1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이하“후유장해”라합니다)된경우에
는장해분류표Ⅰ(【별표1】참조. 이하같습니다)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후유장해
보험금으로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
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5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20%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
금액을지급합니다. 

②제1항의후유장해보험금지급을위한후유장해지급률이사고일부터 180일이지나도록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
는사고일부터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후유장해의지급률로결정
합니다. 다만, 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
으로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업, 나이,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
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
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④같은사고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
중높은 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
에따릅니다. 

⑥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
다. 그러나, 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
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을따릅니다. 

⑦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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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에대한후
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
주한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1. 이약관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로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
던후유장해

2. 위1호이외에이약관의규정에의하여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또는후유장해보험
금이지급되지않았던후유장해

제4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특별약관이첨부되어있을경우에는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을체결할때다음
조건을충족하는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합니다)에대하여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
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가.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단체의소속원이그단체로부터일정한급여를지급받는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및공장등의단체
나. 제2종단체(법정단체) 

제1종단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민법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또는조합등의단체
다. 제3종단체(규약단체) 

제1종및제2종단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운영에관한주요사항이규칙또는정관등에의하여

확정되어있는단체. 그러나단순히보험가입을목적으로조직된단체는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2. 제1항의단체의대표자를계약자로하고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가5인이상인단체에한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보험가입금액은동일하게책정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②제1종단체의경우계약자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개인별보험가입금액을각기달리하여가입하고자할경우라

도같은직명또는직급에속하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가입금액은각각같은금액으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직명또는직급을적용하기어려울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각각달리할수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①단체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②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경우는당해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

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
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③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회사는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대하여는보상
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의환급)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18조(보험료의환급)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미경과
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을돌려드립니다. 그러나위와
같이계산한경과보험료가지급보험금보다많은경우에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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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상의특칙)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정산) 
①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제2항

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②회사는특별약관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

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제2조(보험가입금액)에도불구하고제2종및제3종단체의경우에도계약자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보험
가입금액을각기달리하여가입하고자할경우에회사는계약사항을고려하여이를승인할수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명부)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계약체결일이전1월동안1일평균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정산방법) 
보험료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증감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
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
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체결시산출한예치보
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추가특별약관은특정기간을계약기간으로하여동기간에계약자가통지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해외여행을회
사가제3조(해외여행자의통지)의통지조건에따라포괄적으로담보하는계약에대하여적용합니다. 
계약자 : ①관광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등록된일반여행업자및국외여행업자

②단체특별약관제1조(적용범위) 제1호에정한1,2,3종단체의대표
③해외유학, 취업, 영어연수알선사업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①여행업자가알선, 주최한해외여행자
②1, 2, 3종단체소속의해외여행자
③유학, 취업, 영어연수사업자가알선, 주최한유학자, 취업자영어연수자, 장기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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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료) 
①계약체결시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에예상해외여행자수및보험가입조건을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동조건등

에따라산출된추정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②회사는제3조(해외여행자의통지)에의해통지된내용에따라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보험기간종료후7일이내에

제1항의추정보험료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3조(해외여행자의통지) 
계약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별표」의해당사항을서면통지(팩시밀리를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책임은「별표」의통지가회사에접수되는시점에시작되며, 다만우편통지시그통지가지연된경우에
는우체국소인이찍힌날로부터3일이지나면회사에접수된것으로봅니다

제4조(적용특칙) 
이추가특별약관에서는보통약관제16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변경) 제2호를적용하지아니하며회사는계약자에
게만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이특별약관은상품판매자가자기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구매자다수를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하여계

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②제1항의상품구매자란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의구매자를말합니다. 

③제1항의총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는100인이상이어야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특별약관의계약자는제1조(적용범위)의상품구매자다수를대표하여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정산) 
이특별약관은특정기간을보험계약기간으로하여동기간에계약자가통지한여행자의수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정산기간) 
제3조(보험료의정산)의보험계약기간동안매1개월, 3개월, 6개월또는1년중보험계약자와회사가정한기간마다보
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합니다)이라합니다.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체결시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의예상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수및보험가입조건을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
동조건등에따라산출된1개월이상의추정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합니다)이라합니다. 

제6조(보험료의정산방법) 
회사는계약자로부터정산기간동안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를통지받아매정산기간종료후 10일실제보험료
를산출한후위 3의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없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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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환율 특별약관 Ⅱ

제1조(보험료적용기준) 
회사는보험료를원화로영수또는환급할때에는영수일또는환급일의한국외환은행1차고시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원화로합니다.

1. 보험료: 영수일
2. 추가보험료: 영수일
3. 해지환급보험료및환급보험료: 환급일

제2조(보험금지급기준) 
보험금은지급일의한국외환은행1차고시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환산한원화또는(   )화에해당하는외환증서로지급
하여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이하“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가 모두동일한보통약관
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체결및소멸) 
①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請約)과보험회사의승낙(承諾)으로부가되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

험회사는“회사”라합니다) 
②제1조(적용대상)의보험계약이해지(解止)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

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①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

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 1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합니다)으로지정(제4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
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가
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
촌이내의친족

②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1조(적용대상)의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가변경되
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
알리거나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
증명서포함) 

제5조(보험금지급등의절차) 
①지정대리청구인은제6조(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에정한구비서류및제1조(적용대상)의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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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의 대리인으로서보험금(사망보험금제외)을 청구하고수령할
수있습니다. 

②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
합니다. 

제6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이하「사이버몰)이라합
니다)을이용하여보험계약이체결되는경우에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부본및보험약관의교부)
①회사는보통약관제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1항에도불구하고컴퓨터를이용하여사이버몰에게시된청약

서, 보험약관전부및보험약관의중요내용에모두동의한경우에는청약서및보험약관교부와보험약관의중요내
용을알려드린것으로간주합니다. 

②회사가제1항을위반한때에는계약자는계약일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
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효력) 
회사는사이버몰에서계약의청약과관련하여계약자등이청약서에전자거래기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
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한경우그전자서명을계약자등이직접서명날인한것으로봅니다.

제4조(보험료의납입)
①이특약에의한보험료의납입은은행(우체국을포함합니다)을이용한자동납입이나신용카드회사의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합니다)를이용한납입에한합니다.

②자동납입의경우에는지정계좌로부터보험료가이체된날을, 신용카드를이용한납입의경우에는신용카드로보험
료를결제하고카드회사의승인을받은날을보험료의영수시점으로봅니다.

③보험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폐쇄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이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사고카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이계약은보험자의책임개시일로부터그효력을상실

합니다.
⑤제4항의사고카드라함은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 위조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통보를받은카드, 카드상

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서로다른카드를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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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해 분류표

총 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
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5년이상
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20%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함은①눈②귀③코④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⑤외모⑥척추(등뼈) ⑦체간골⑧팔⑨다리
⑩손가락⑪발가락⑫흉·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⑬신경계·정신행동의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
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2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

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
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
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①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②장해의내용과그정도③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
도④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장해의경우①간
병여부②객관적이유및간병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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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함은안경(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광각무”) 겨우가릴수있는

경우(“광각”)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1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

양안시시에서복시(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

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60%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검은자위)이완

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

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추한모습)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凹沒)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뚜
렷한추상(추한모습)”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약간의추상(추한모습)”으로지급률을가
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추한모습)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
한것으로보고추상(추한모습)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추한모습)은두가지장
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로서표시하고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

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90dB이상인경우를말

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8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

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언어청력검사, 임피던

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등을추가실시후장
해를평가한다.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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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1/2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

손이1/2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추한모습)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

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추한모습)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咬合),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등에

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

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죽등) 외는섭

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밥, 빵등)은섭취할수있으나이

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다음4종의어음중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

를말한다. 
①구순음(ㅁ, ㅂ, ㅍ) 
②치설음(ㄴ, ㄷ, ㄹ) 
③구개음(ㄱ, ㅈ, ㅊ)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지 급 율

장해의 분류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지 급 율

장해의 분류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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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후두음(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위5)의 4종의어음중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

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위5)의 4종의어음중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

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

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

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추한모습)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얼굴(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추한모습)장해”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추한모습)을말하며, 재

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추한모습)을남긴때”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추한모습)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추한모습) 
1) 얼굴

①손바닥크기1/2 이상의추상(추한모습) 
②길이10cm 이상의추상반흔(추한모습의흉터) 
③직경5cm 이상의조직함몰
④코의1/2이상결손

2) 머리
①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흉터) 및모발결손
②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추한모습) 
1) 얼굴

①손바닥크기1/4 이상의추상(추한모습) 
②길이5cm 이상의(외모의/ 두부또는안면부) 흉터(추한모습의흉터) 
③직경2cm 이상의조직함몰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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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코의1/4이상결손
2) 머리

①손바닥1/2 크기이상의반흔(흉터), 모발결손
②머리뼈의손바닥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크기1/2 이상의추상(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12세이상의성인에서는8
×10㎝(1/2 크기는40㎠, 1/4 크기는20㎠), 6~11세의경우는6×8㎝(1/2 크기는24㎠, 1/4 크기는12㎠),
6세미만의경우는4×6㎝(1/2 크기는12㎠, 1/4 크기는6㎠)로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경추(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등뼈)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

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4개이상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①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3개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②머리뼈와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2개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35°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
는20°이상의척추측만증(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15°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
는10°이상의척추측만증(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40
30
10
50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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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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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가벼운정도)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
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으로인하여추간판을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2회이상
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 
추간판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
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
정할만한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디스크)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
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이라함은아래와같다. 
①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
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②나체가되었을때변형(결손을포함)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
정한각변형이20°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결손을
포함)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20°이상인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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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지 급 율



[71]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

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

능장해가생긴경우)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이라함은어깨관절(肩關節)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3대관절”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

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

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
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
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라함은

①완전강직(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②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0등급(Zero)”인경우

나) “심한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1/4이하로제한된경우
②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1등급(Trace)”인경우

다) “뚜렷한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1/2 이하로제한된경우

라) “약간의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2개뼈

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

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

이15°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팔과손가락)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3대관절중1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1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

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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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

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

능장해가생긴경우)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라함은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3대관절”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

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

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
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
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라함은

①완전강직(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②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0등급(Zero)”인경우

나) “심한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1/4이하로제한된경우

②객관적검사(스트레스엑스선)상15mm 이상의동요관절(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③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1등급(Trace)”인경우

다) “뚜렷한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1/2 이하로제한된경우
②객관적검사(스트레스엑스선)상10mm 이상의동요관절(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라함은
①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3/4 이하로제한된경우
②객관적검사(스트레스엑스선)상 5mm 이상의동요관절(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
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
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
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
이애매한경우에는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하지(다리와발가락)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3대관절중1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1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

적용하여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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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

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 및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

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
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1/2 이하
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
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

서는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장해의 분류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대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이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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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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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
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1/2 이하
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

①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②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③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라함은
①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②소장또는간장의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③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

①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②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③방광의용량이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④음경의1/2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⑤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

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

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

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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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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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붙임>일상생활기본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의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②위①의경우“<붙임>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상지급률이10% 미만인경우에는
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③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눈, 귀, 코, 팔, 다리등)는해당장해로도평
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④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
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
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⑤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①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붙임>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②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2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
상실이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1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
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
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③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④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⑤평가의객관적근거

㉮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⑥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⑦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⑧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간병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
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간병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간병과행동감시를위한간병
을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①“치매”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

장해의 분류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80
60
40
70
40
10

지 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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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②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한국판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
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①“간질”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경련, 의식장해등)을반복하
는것을말한다. 

②“심한간질발작”이라함은월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
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
를말한다. 

③“뚜렷한간질발작”이라함은월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6개월이
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④“약간의간질발작”이라함은월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6개월이상
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
작또는의식장해가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3분이내
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
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
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20%)
- 수저 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상태(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앉는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닦고 옷을입는 일에다른
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
태(5%)

- 다른 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신체(등 제외)의 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 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10%)
- 다른 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상태(3%)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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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수술분류표

수 술 종 류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근골의 수술
(筋骨의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手術)

순환기·비의수술
(循環器脾의 手術)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1. 피부이식수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鼻骨(코뼈)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코뼈)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 觀血手術)〔치치육(齒齒
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槸骨胸骨觀
血手術)

10. 사지절단술(팔다리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팔다리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檁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
(팔다리骨 팔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힘줄)인대관혈수술(筋建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精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

(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적제술(脾摘除術)

26. 이하선(귀밑샘)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檁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腸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수 술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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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수술)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38. 콩팥(신장)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콩팥 腎盂 尿管 肪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

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槯閉鎖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精管精樄精囊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 자궁 전 절제술(全切除術)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절술
(子宮經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러짐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속귀) 물제거술(觀血的前房 紅彩 硝子體 眼窩內

橻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紅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가운데귀)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속귀)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
術 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37. 치루 탈항(항문탈출증) 치핵근본수술(痔槯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수 술 종 류 수 술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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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후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 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腦喉頭 가슴 배藏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악성신생물(암)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암)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암)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橘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암)수술(惡性新生物手術)

수 술 종 류

【비고】
- 치료를직접목적으로한수술
미용정형상의수술, 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지않은불임수술, 진단검사〔생검, 복강경검사(生檢, 腹腔鏡檢査)등〕
를위한수술등은「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한수술」에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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